
대 만 2013년 6~7월 수입제도 모니터링

Ⅰ  수입제도 변경사항

1. 통관 일반

 ◦ “없음”

2. 검역 일반

 ◦「식품위생관리법(食品衛生管理法)」개정 

- 2013년 6월 19일 공포(總統華總一義字第10200115241號), 전체 제60조가 모두 

수정됨. 그 중 제30조 세금신고제도와 제33조 보증금 수취규정 및 제22조 

제1항 제5호, 제26조, 제27조는 공포로부터 1년 뒤 시행되고, 그 외는 공포일 

당일부터 시행됨

- 최근 무수말레산 화학전분 등의 식품위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식품 안전 

문제의 심각성을 파악, 법적 처벌부분을 강화

- 기존 식품위생문제의 큰 이슈를 일으켰던 수육정, 멜라민 등의 문제는 수입품에서

문제가 된 사건들인 것을 감안하여 기존 「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(輸入

食品及相關產品查驗辦法)」의 일부 내용을 ⌜식품위생관리법⌟의 제6장으로 삽입하여

수입식품에 대해 보다 강화된 관리 실시

- 식품검사 전문 내용을 제7장으로 삽입하여 식품검사 결과 후에도 지속적인 

행정 처리를 하며 그 검사방법 및 검사기관 관리, 재검사 과정 처리 등 

식품검사의 지속적인 관리를 목표로 함, 현재 식품인증실험실은 59개를 

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실험실의 인증관리 강화예정

-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의 및 표기 강화. 최근 5월 발생된 화학전분사건으로 

인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의 및 표기 불분명함이 이슈로 대두되어, 식품첨가물

및 그 식품 외포장의 라벨 표기사항이 세분화 및 상세화 됨



 ◦ 「식품위생관리법(食品衛生管理法)」개정사항 개요

  - 위반 시 법적 제제 조치 강화 부분

개정조항 개정 전 개정 후

제29조~제36조

->제44조~제49조

일반 규정 위반 시 NT$3만~5만

달러 구형 가능

NT$3만~1500만 달러까지 벌금 구

형 가능

위생 관련 기관이 인체 건강에 

중대한 위해라고 판정할 경우

NT$6만~600만 달러까지 구형 가능

업체의 위반범위가 법정 최고 벌금

액을초과한다고 판단 될 시 그 이상 

구형 가능

인체 건강 위해했음을 증명

자료로 제출 시 형사처리가

가능

미 허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였을 

경우, 직접 3년 이하의 구형처리가 

가능하고, 그로 인해 인명사상을 내었을

경우 무기징역 구형까지 가능

 - 수입식품 관리 강화 

개정조항 개정 전 개정 후

제6장 신규제정

제30조~제36조

식품수입관리에

대한 전문 章을

신규 제정

현행「수입식품

및 관련 상품

검사방법(輸

入食品及相

關產品查驗

辦法 )」의 

내용 일부를

기본으로 함

- 현행「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(輸入食品及相關

產品查驗辦法)」의 내용의 일부를 「식품위생관리법(食

品衛生管理法)」의 제6장으로 삽입함

- 신고 내용이 실제와 불일치 시 NT$3만 ~300만 달러 벌금

구형이 가능하고 수입검사 잠정 중단됨. 비 판매목적의

수입검사 면제 상품이 판매된 사실이 발각될 시

1년간 수입검사 면제 정지됨

- 변경수입검사 등 방식으로 수입 시 보증신청 후 먼저 

반입 가능함. 단 필요 시 심사 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고,

특정 지점에 보관해야 하며 임의로 이동하거나 판매 

또는 지정 보관 지점과 실제 보관지점이 다른 경우 1년간

보증신청이 불가하고 최고 12배까지의 벌금 구형이 가능함

- 안전성 위험도가 높은 식품은 수입 전 계통성 검사가 

실시되며, 안전위생문제 발생 시 대만 국경 외 지역으로 

파견 인원을 보내 조사함

- 중대한 식품 위생안전사건 발생 또는 수입검사 불합격 

수준이 과도할 경우 특정업체, 생산지, 상품에 대해 

수입검사 신청을 정지함

 



 - 식품 검사 강화

개정조항 개정 전 개정 후

제37조~제40조

신규제정

- ⌜식품검사⌟ 전문 내용을 제7장으로 삽입하여 

관리 강화, 검사 결과와 관련된 검사 방법 및 

검사기관을 명시하고, 재검사 과정 등을 처리하여 

공신력을 확보

- 식품, 식품첨가물, 식품용기 또는 외관포장 및 식

품용 세척제의 검사는 각 중앙담당기관 및 타기관

위임 또는 위탁을 통해 처리함. 중앙담당기관은 

위탁 또는 위임 기관을 인증하고, 필요 시 그 

인증도 타기관에 위탁 가능

- 식품위생검사 정보 공포 시 검사방법 , 검사기관 

및 결과 판독 근거도 동시에 공포

◦ 함육(含肉) 가공제품의 수입검역 조건 - ⌜즉석 면(라면 등)⌟ 시행 공고

- 행정원농업위원회동식물방역검역국(行政院農業委員會動植物防疫檢疫局) 공문

(2004.7.28.) 農授防字 제0931478785호 (2005.1.1.부터 시행)에 근거하여 6월 18일에

행정원농업위원회동식물방역검역국 공문 防檢二字1021481326호를 공고한 뒤 6월 25일부터

즉시 시행할 것을 대만 관무서에 요청

- 행정원농업위원회는 함육 가공제품의 수입검역 조건을 중화민국 93년(2004년) 7

월 28일 공고, 중화민국 94년(2005년) 1월 1일 시행

 당시 농업위원회에서 수입검역 조건을 세관(재정부 산하)에 통보하였으나 

세관은 여러 가지 파장을 우려 받아들이지 않았고, 최근 행정원에서 원칙을

왜 준수하지 않느냐는 압력행사로 절충기간 없이 즉시 공포

- 행정원농업위원회는 최근 시판되는 수입산 라면(즉석 면류)에 일부 육류 또는 

관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고 있다하며 대만 관세청에 

즉석 면류의 수입신고 접수 시 「즉석 면류, 함육인 것」으로 분류하여 줄 것으로

협조요청 (2013.06.18.)

  - 공고 후 관계당국의 조치

 2013. 7월 초(업계 관계자 정보 제공) : 일본 라면(日靑) 소고기, 돼지고기,



닭고기 함유 제품 기 반송처리

 2013.07.08. : 동식물방역검역국(動植物防疫檢疫局)과 해순서 (海巡署)에서 

관련 수입업체를 방문 조사하여 관련 제품 봉인 및 폐기처분 명령

  - 업계 현황

 N사 : 수입제품 중 해당되는 제품은 호주산 고기원료를 사용했음을 대만 

관련 당국에 증명하고 수입을 진행하였으나　갑작스런 검사에 해당제품을 봉

인하고 매장에서 입점 판매되고 있는 제품 전량 회수조치 및 폐기처분하라는 

명령을 받음

 P사 : 라면 2개 종류에 대해, 베트남 공장제조 3개가 출고 금지명령을 받은 상

태이며, 법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통보 받음

 O사 : 1컨테이너 반송 및 선적작업 보류　

 농업위원회측으로부터 한국이 AI건은 기 제출을 해서 대만에서 심사 중에 

있지만 구제역이 해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함

- 대처 방안 

 업계에서는 여태 아무런 문제없이 수입되고 있던 제품인데 갑작스런 법률규정을

앞세워 관련 업체에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한국정부의 조속한 

대응조치가 필요

3. 라벨링 일반

 ◦ 행정원 위생서 공고 署授食字第1021301656號 (2013년 6월 19일 공고)

-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

- 식품첨가물은 수입신고서 상 “물품명칭”란에「식품용」「식품첨가물」을 기입하

여야 하며, “규격”란에는「상품생산 LOT NO」기입 의무화

- 빠른 통관을 위해 수입업체는 반드시 행정원 위생서의 공고에 따라 실시 

◦ 「식품위생관리법(食品衛生管理法)」의 식품라벨의 표기사항 상세화

=> 기존 제17조~제18조였으나 개정 후 제22조~제27조로 변경됨.



<식품위생관리법 라벨표기사항 변경부분>

개정 조항 개정 전 개정 후

제17조->제22조

제17조 식품 라벨링 표기사항

- 품명

- 내용물 명칭 및 중량, 용량, 수량

- 식품첨가물 명칭

- 국내 업체 명칭 및 전화번호, 주소

- 유효일자 : 위생서가 지정한 제조일자, 보존기한,

보관조건 표기 필수식품은 일체 표기

- 식품영양표시 

- 기타 위생서가 공고한 표기 사항

- 반드시 중문 및 통용 부호로 표기하여야 하며, 그 

함량 및 표준은 위생서의 지정 방식에 따름.

제22조 식품 라벨링 표기사항

- 품명

- 내용물 명칭 ; 그 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인 경우 분리

표기. 주성분은 백분율 표기, 표기상품, 주성분항목,

표기내용, 방식 및 각 상품의 실시 일자는 중앙담당기관이

지정한 것으로 함

- 중량, 용량 또는 수량

- 식품첨가물 명칭 ; 2가지 이상 혼합이고 기능성 상품인 

경우 식품첨가물을 각각 분리 표기

- 국내 업체 명칭 및 전화번호, 주소

- 원산지(국)

- 유효일자 

- 식품영양표시

- 기타 위생서가 공고한 표기 사항

- 식품영양표시는 그 준수사항에 맞게 표기해야 하며,

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그것으로 함



개정 조항 개정 전 개정 후

제23조 

신규제정
-

제23조 

- 식품 용기 또는 외포장의 면적 재질 또는 기타 특수

사항으로 인해 전항 규정대로 표기할 수 없는 것은

주관담당기관이 일부 미표기 승인 공고 또는 기타 

방식으로 표기

제18조->제24조,

제26조, 제27조

제18조 

- 식품용 세척제 및 중앙담당 기관이 지정한 식품

용기, 식품 포장은 중문 또는 통용부호로 표

기

- 업체명칭, 전화번호 및 주소

- 수입인 경우 대만 국내담당업체명칭, 전화 번

호 및 주소를 명확히 기입

-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지정 표기사항 기입

제24조 

- 식품첨가물의 용기 또는 외포장 상 중문 또는 통용부호로 

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표기

- 품명 및 ⌜식품첨가물⌟글자 기입

- 식품첨가물 명칭, 전화번호 및 주소

- 중량, 용량, 수량

-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, 전화번호 및 주소

- 유효기한

- 사용범위, 용량표준 및 사용제한

- 원산지(국)

-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사항



개정 조항 개정 전 개정 후

제18조->제24조,

제26조, 제27조

제26조

- 중앙담당기관의 공고한 식품기구 , 식품용기 또는 포장은 중문 또는 통용부호로

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표기

- 품명

- 재질 명칭 및 내열온도 ; 그 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인 경우 분리표기

- 중량, 용량, 수량

- 식품첨가물 명칭, 전화번호 및 주소

-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, 전화번호 및 주소

- 원산지(국)

- 제조일자 ; 시간적 유효성이 있는 경우 유효기한 또는 유효기간을 추가 명시

- 사용방법 및 사용주의 또는 경고사항

-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사항

제27조

- 식품용 세척제의 용기 또는 외포장은 중문 또는 통용부호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표기

- 품명

- 주요성분의 화학 명칭 ; 그 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인 경우 분리 표기

- 중량, 용량

-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, 전화번호 및 주소

- 원산지(국)

- 제조일자 ; 시간적 유효성이 있는 경우 유효기한 또는 유효기간을 추가 명시

- 사용대상 및 용도

- 사용방법 및 사용주의 또는 경고사항

-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사항



4. 관련 웹사이트(통관, 검역, 라벨링 등)

 ◦ 식품위생관리법 관련

- 개정 법률

http://law.moj.gov.tw/News/news_detail.aspx?SearchRange=G&id=94428&k1=%e9

%a3%9f%e5%93%81%e8%a1%9b%e7%94%9f%e7%ae%a1%e7%90%86%e6%b3%95

- 행정원 위생서 식품약물국 공고 

http://www.fda.gov.tw/TC/newsContent.aspx?id=9979&chk=3b2f5c3c-b0af-4b70-b5e8-b83

90fbeba4f&param=pn%3d5%26cid%3d3%26cchk%3d46552e96-810a-42c3-83e1-bd5e42344633

http://www.fda.gov.tw/TC/newsContent.aspx?id=9906&chk=8b46d357-8d31-457e-a836-dee

96041f9e9&param=pn%3d7%26cid%3d4%26cchk%3df11420b2-cf8e-4d3a-beb5-66521b800453

http://www.fda.gov.tw/TC/newsContent.aspx?id=9878&chk=60144c7d-f245-42a3-9e48-b3d

df56248ee&param=pn%3d8%26cid%3d4%26cchk%3df11420b2-cf8e-4d3a-beb5-66521b800453

http://www.fda.gov.tw/TC/newsContent.aspx?id=9902&chk=97388cec-64f4-41b3-b5a9-eb38

629abba9&param=pn%3d8%26cid%3d4%26cchk%3df11420b2-cf8e-4d3a-beb5-66521b800453

◦ 함육가공제품 수입검역관련

- 행정원농업위원회 공문 첨부 (원문사본, 번역본 각 1부씩)



Ⅱ  수입제도 현안

발표일

(검역일)
수출국 품목

불합격

분야
불합격사유 허용기준 결과 중량

6/4

(5/6)
중국 조미료 잔류농약

Acetamiprid 0.43

carbofuran 0.15

0.05

미허용

반송

폐기
56

6/4

(5/6)
일본

pet병전용

녹차티백
잔류농약 Thiacloprid 0.24 미허용

반송

폐기
36

6/4

(5/7)
일본

pet병전용

우롱차티백
잔류농약 Fipronil 0.22 0.005

반송

폐기
60

6/4

(5/7)
태국 건고추 잔류농약

Flusilazole 0.22

Triazophos 0.5

미허용

0.1

반송

폐기
1,250

6/4

(5/20)
일본 레몬향료 잔류농약 Carbendazim 0.04 0.01

반송

폐기
684

6/4

(5/12)

인도네

시아
쌀과자

식품첨가물 

(가미제)
Cyclamate 0.87g/kg 미허용

반송

폐기
2,975

6/4

(4/19)
미얀마 녹두 잔류농약 Methamidophos 0.05 0.03

반송

폐기
240톤

6/11

(5/16)
일본 온주 감귤 잔류농약 Fenitrothion 1.1 0.5

반송

폐기
266

6/11

(5/14)
베트남 조미료

식품첨가물 

(가미제)
Saccharin 0.15g/kg 미허용

반송

폐기
100

6/11

(4/23)
미국

에너지GEL

기능성식품
방부제

Sodium Benzoate

0.8g/kg

Sorbic Acid 0.6g/kg

0.6g/kg

0.5g/kg

반송

폐기
92.16

6/11

(5/9)
중국 관엽어

동물의약품 

검출

Nitrofurans 대사물 

14.8ppb

Malachite green

1.6ppb

미허용

미허용

반송

폐기
6,885

1. 검역 불합격, 폐기, 반송사례

 ◦ 대만 6월 반송 및 폐기 사례는 총 37건이며 주요 검역 불합격 부분은 잔류

농약허용량 초과 사례이며 전체 사례 중 50%를 차지

◦ 6월 한국산 식품 반송 및 폐기 건은 잔류 농약 허용기준 초과 1건임

◦ 5월 반송 및 폐기 사례 45건 대비 8건이 감소

< 6월 대만 검역 불합격 식품 사례>

(단위 : 잔류농약-ppm, 중량-kg)



발표일

(검역일)
수출국 품목

불합격

분야
불합격사유 허용기준 결과 중량

6/11

(5/13)
중국 화초 잔류농약 Chlorphyrifor 0.11 미허용

반송

폐기
1,200

6/18

(5/22)
일본

AGF

녹차분말
잔류농약 Thiacloprid 0.37 미허용

반송

폐기
1.1

6/18

(5/22)
미국 지마채 잔류농약

Bioscalid 0.03

flinicamid 1.6

미허용

미허용

반송

폐기
27.15

6/18

(5/16)
미국 냉동닭다리

동물의약품 

검출
Nicarbazin 0.56ppm 0.2ppm

반송

폐기
907

6/18

(5/16)
미국

냉동

돼지족발

동물의약품 

검출

Ractopamine

0.002ppm
미허용

반송

폐기
21톤

6/18

(5/16)
스웨덴

아몬드초코렛

크림케익
미생물 대장균 150MPN/g 10MPN/g

반송

폐기
144

6/18

(5/16)
미국 신선딸기 잔류농약 Nicarbazin 0.57ppm 0.03

반송

폐기
1,219

6/18

(5/21)
일본 녹차분말 잔류농약 Thiacloprid 0.42 미허용

반송

폐기
30

6/18

(5/22)
미국

신선

블루베리
잔류농약 Methoxyfenozide 0.27 미허용

반송

폐기
1,440

6/25

(5/21)
프랑스

냉동

복분자과립
잔류농약

Cyprodinil 0.04

Fludioxonil 0.04
미허용

반송

폐기
120

6/25

(5/21)

파키

스탄

건조

호로파
잔류농약 Chlorpyrifos 0.18 미허용

반송

폐기
66

6/26

(5/13)
인도 고추가루 잔류농약 Tebuconazole 0.19 0.1

반송

폐기
5,000

6/26

(5/27)
미얀마 녹두 잔류농약 Methamidophos 0.05 0.03

반송

폐기
24톤

6/26

(5/30)
중국

율무

추출물
방부제

Sodiumbenzoate

0.1g/kg
미허용

반송

폐기
25

6/25

(5/9)
한국 건대추 잔류농약

Methoxyfenozide 0.05

Pyraclostrobin 0.11
미허용

반송

폐기
12

6/25

(5/20)
미국

냉동

블루베리
잔류농약 Cyprodinil 0.06 미허용

반송

폐기
13톤

출처 : 대만 행정원 식품약물국 식품약물소비자지식서비스센터(FDA)　食品藥物消費者知識服務網

- http://consumer.fda.gov.tw/Food/UnsafeFood.aspx?nodeID=170

2. 시사점 및 대처방안

◦ 최근 대두된 무수말레산 전분사건 및 기타 식품위생안전 문제로 인해 식품

위생관리법 (食品衛生管理法 )」이 전반적으로 개정되었고 , 위반 시 법

적제제조치 , 라벨링 표기사항 세분화 및 수입식품관리, 식품검사 등 식품위



생관리가 보다 강화되었으므로 개정법 숙지 및 그 한도 내에서 수출 될 수 있게 

전파 및 홍보 요망

◦ 함육(含肉) 가공제품의 수입검역 조건이 갑작스럽게 적용 시행됨에 따라 수입산 

라면업계가 타격을 입었음

- 향후 함육가공제품의 대만 수출 유지 및 확대를 위해 관련 수출입업체들은 

현 대만 법률에 따른 조속한 대응조치와 수입검역조건 강화에 대한 한국정부의

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


